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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9 나. 용역수행실적 (3) 전차용역 수행실적

-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[용역의 종류, 용역수

행 후 경과기간, 단독․공동․하도급여부, 당해

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(면적, 길이,

금액 등)]에 따라 평가

-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

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

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

-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

용역 및 인정범위,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

하여야 함

-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[용역의 종류, 용역수

행 후 경과기간, 단독․공동․하도급여부, 당해

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(면적, 길이,

금액 등)]에 따라 평가

-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

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

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

-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

용역 및 인정범위,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

하여야 함

- 사업 분야(도로, 철도, 하천, 도시계획, 항만, 상

하수도 등) 별로 전차용역 수행정도가 다르므로

비율(면적, 길이, 금액 등) 적용이 어려움

- 단순한 면적, 길이, 금액으로 비율을 정하지 말

고 전차용역의 수행 정도(위치, 규모, 용량산정,

각종 계산서, 도면, 공법, 사업비, 사업시행계획

등)가 당해 발주용역에 관련성 및 적용성 등을

고려하여 해당 발주처에서 인정율을 적용함이

타당할 것으로 판단됨

- 전차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유리한 측면이 미미함

- 업무량은 많고 용역금액은 작은 타당성조사/기본

계획/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유리한 점이 미

미하므로 타당성조사/기본계획/기본설계에 참여

할 의미가 없음.

- 인정율을 적용할 경우 배점(1점) 획득 불가

- 비율(면적, 길이, 금액 등)을 적용할 경우 택일

또는 합산을 적용, 또한 금액은 공사비로 명시하

는 것이 타당함.




